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[시행 2022. 7. 12.] [법률 제
18752호, 2022. 1. 11., 일부개정]

2022. 7. 12.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(DC형)에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됩니다. 사전지정운용제도란,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

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 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개정법 시행 이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

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변화된 제도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(제21조의2 제5항, 부칙 제2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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